
第 一 章  總  則
[ ]第 一 條  名  稱

본 회는 숭실대학교 사격회라 칭한다.

[ ]第 二 條  設  置
본 회는 숭실대학교 내에 둔다.

[ ]第 三 條  目  的
본 회는 사격을 통한 정신 수양 인격 수양 집중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 , , 

부가적으로 학교 홍보 회원 간의 친목도모 및 선배 후배 간의 유대관계    , , 

강화에 관점을 둔다  .

[ ]第 四 條  活  動
본 회는 제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3 .

각종 대내외 경기 참여와 후배 양성을 위한 활동  ①

회원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  ②

기타 본 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항을 위한 활동  ③

[ ]第 五 條  存  續

본 회의 존속기한은 년 월 일자로 시작하여 영구존속을 원칙으로 한다1985 3 2 .

[ ]第 六 條 會員 資格

본 회의 회원은 숭실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 한다.

의 와 [ ]第 七 條 會員 權利 義務
본 회의 회원은 각 항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.

회칙 준수와 각 항의 의무와 권리를 지닌다  .① 

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회의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.② 

회칙 개정을 발의 할 수 있다  .③ 

단 재적의원의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    * 1/3 .

의 [ ]第 八 條  會員 懲戒
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임원 인 이상의 제안에 의해 회원의  2

과반 수 이상 참석과 참석 회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징계한다   .

본 회의 회칙 및 의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회원  ① 

본 회의 모든 행사와 정기회의 연속 회 이상 불참한 회원은 동아리     3② 

활동 의사를 묻는다     

   *단 창립제의 경우 불참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일정 금액의 벌금을 걷는다, .

이외의 행사와 정기회의는 사전에 적절한 사유 통보 자는 제외한다     .

회시 체크 회시 경고 회시 제적시킨다  1 , 2 , 3 .③ 



[ ]第 九 條  指導 委員會

본 회의 활동에 관하여 지도교수 고문을 두어 지도를 받는다, . 

단 고문이 없을 시 본 회에서의 최고 선배가 고문 역할을 할 수 있다   , .

第 二 章  會長副會長․

[ ]第 十 條  地  位

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일체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 , .① 

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    ② 

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    .

회장은 회원의 자율적이고 원활한 자치활동을 보장할 책임을 진다  .③ 

부회장은 인으로 한다  1 .④ 

[ ]第 十一 條  任  期

정 부회장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없다   1 , .

정 부회장의 부재 시에는 보궐선거로 진행을 요한다   .

第 三 章   組  織
[ ]第 十二 條  構  成

본회는 숭실대학교 산하 자치 활동하는 회이다  .① 

본회의 구성은 기획부 총기 훈련 관리부 홍보부로 구성한다  , , .② 

각 부서에는 부 차장을 둘 수 있다 단 총무는 제외한다  . .③ 

및 [ ]第 十三 條  機能 權限

본 회의 각 부서는 다음 각 사항의 부서별 기능 및 권한을 가진다.

  ① 총  무 본 회의 서무 회계 회의 진행에 관한 제반 사항 : , , 

  ② 기획부 : 본 회의 활동에 필요한 각종 행사의 기획과 본 회에 필요한  

비품들의 구매 계획을 담당              

홍보부 본 회의 회지 발간 및 문화 활동에 관한 사항 및 신입생 대상    : ③ 

본 호의 홍보를 담당하고 본 회 구성원의 인명부를 담당              .

단 회원 부족 시 부회장 또는 총무가 겸임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* , . 



훈련 교육부 본 회의 사격에 필요한 기술 및 지식의 교육 훈련에      : , ④ 

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하고 본 회의 전반적인 물품                        

총기 표적지 실탄 기타 장비 을 관리하는 데에 있어                     ( , , , )

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                  .

단 회원 부족 시 회장이 겸임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* , .  

第 四 章  選  擧
[ ]第 十四 條  選 擧 權

선거권은 본 회원으로 한다.

[ ]第 十五 條  方    法

본 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로 한다.

[ ]第 十六 條  被選擧權  

본 회원 중 임원은 학기 등록예정자 이상으로 한다3 . 

단 임원 선출 인원 부족 시 학기 등록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* , 1 .

[ ]第 十七 條  當    選

① 정 부회장은 재적 이상의 출석에 이상의 지지를 얻어 선출되며2/3 2/3 ,  

      이상의 지지가 없을 때에 재투표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2/3 .

각 부장은 회원의 추천 및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.② 

第 五 章  財  政
[ ] 第 十八 條  豫算 編成

예산은 년간의 행사내용의 확정 직후 학교보조비와 회비로 충당한다  1 .① 

회비는 학기와 학기 개강 후 주간에 걸쳐 납부한다  1 2 3 .② 

단 학기 중간에 가입하는 학생의 경우 가입 시에 납부한다      * , . 

  ③ 회비는 신입생의 경우 원 재학생의 경우 원을 기본으로 한다30,000 , 20,000 .

      단 동아리 재정상태 및 물가 상승과 같은 경제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 가능* , 

예산의 사용은 본 회 및 회원을 위한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 .④ 

[ ]第 十九 條  豫算 執行



모든 행사시 임원회의 결정과 회원의 동의를 얻어 예산을 집행한다.

[ ]第 二十 條  帳簿 公開

총무는 최우선적으로 장부 및 회비 관리를 철저히 한다  .① 

장부는 정기총회 시 회원들에게 공개를 한다  .② 

및 第 六 章  會議 議決 內容
[ ]第 二十一 條  分    類

모든 회의는 총회 집회 임원회로 분류한다.

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매학기 정기총회 회 이상을   2① 

실시하며 임시총회는 임원회의의 결정으로 소집한다      .

  ② 집회는 임시집회로 하며 임시집회는 각 부장이 회장의 동의를 얻어     

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    . 

회의 소집은 회장이 필요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 .③ 

[ ]第 二十二 條  內    容

모든 회의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.

총회는 임원선출 결산보고 활동보고 회칙개정 심의 확정 등 에만     , , , , , ① 

소집하며 총회 실시는 최소 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   7 .

임원 회의는 부서별 활동 및 계획을 토론하고 예산 편성 및 결산 개     ② 

정 발의 및 의결 등을 한다     .

회의의 내용은 총무가 기록하여 장부와 함께 보존한다  .③ 

회의에서의 의견은 신입생 재학생 구분 없이 자유롭게 의견 표출이   , ④ 

가능하다     .

[ ]第 二十三 條  議    決

회칙 개정과 총회의 의결은 회원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 2/3 

찬성을 얻어야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 , .

第 七 章  裝備 管理



및 및 [ ]第 二十四 條 銃器 其他 物品 管理 保管

총기 및 실탄 보관은 총기 관리부장이 한다  .① 

총기 및 실탄 분출은 총기 관리부의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 . ② 

총기 관리부장은 사격 전후 평상시 총기 수입을 실시한다  .③ 

총가 관리부는 한 학기에 한 번 총열 정리를 실시한다  .④ 

[ ]第 二十五 條  射擊場 管理

사격장 관리는 학기에 번 청소 및 상태 점검을 한다   1 2 .

일시는 총회 이후 주일이내 창립제와 송년의 밤 주일 전이다   1 , 1 .

  및 第 八 章  訓 練 計 劃 射 擊 大 會
[ ]第 二十六 條  訓    練

   사격 훈련 및 연습은 재학생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하는 것을 우선 적     

으로 하며  , 회장 부회장 선배 재학생들이 주축으로 하여 신입생들의 사격 연습에  , , 

협조한다  .

훈련 및 연습은 안전수칙에 의거하여 진행된다  .① 

사격 연습은 주 회 이상 재학생 선배와 조를 이루어 진행한다  2 .② 

조 구성은 원하는 사람과 구성이 가능하지만 선배와 신입생으로       * , 

구성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      .

훈련 및 연습은 신입생의 경우 절대적으로 재학생 선배와 같이 진행     ③ 

하여야 한다     .

훈련 및 연습 시 재학생 선배는 신입생에게 격발자세 호흡조절 장전    , , ④ 

순서 등 기본적인 총기 지식을 최대한 자세히 알려 주어야하는 의무        

가 있다      .

[ ]第 二十七 條  射擊大會

본 사격대회는 서울지역대학 연합 사격대회라 칭한다   . 

참가 대학교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홍익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 , , , ,   ① 

서울시립대학교 숭실대학교 과학기술대학교로 구성되어있다     , , . 

  ② 사격대회는 전반기 회 후반기 회로 나뉘며 일시는 서울지역대학        1 , 1 , 

연합회 회의에서 결정한다      .

[ ]第 二十八 條  射擊術測定大會



본 대회는 본 회에서 주최하는 대회로서 사격술측정대회라 칭한다   , .

회원들의 사격실력 측정과 소총 사격실력 우수자에 한하여 권총 사격    ① 

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    .

본 대회는 훈련부장이 주축이 되어 실시하며 본 회의 낙인이 찍혀있     , ② 

는 사격지에 사격을 하여 측정한다     . 

본 대회에서 소총 사격 명중률이 이상 나온 자에게는 권총 사격      70%③ 

권한이 부여 된다     .

第 九 章  安 全 守 則
[ ]第 二十九 條  安    全

사격장 출입자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회원 및 사격장 출입자는 다음의 

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위반 시에 발생하는 모든 사항 에 대해 당사자는   

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.

총기를 사용한 장난 행위  일체 금지 ① 

사격시 안전선 전방으로 나가는 행위 금지 ② 

사격 시 표적지 이외의 조준행위 및 격발 금지 ③ 

순서에 의한 사격실시 및 정숙 유지 ④ 

사격종료 후 반드시 안전 확인 ⑤ 

남은 실탄 개인 휴대 금지 반납 , 100% ⑥ 

사격 종료 후 총기 수입 및 관리 철저 ⑦ 

총기 보관함에 거치 후 잠금장치 확인 ⑧ 

第 十 章  附  則
第 一 條 



본 회의 회원은 교칙을 준수한다.

第 二 條  

제정된 회칙은 선포와 함께 효력을 갖는다.

第 三 條 

본 회칙이외의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.

第 四 條

본 회칙은 년 월 일을 기하여 발효된다   1985 3 2 .① 

년 월 일 회칙 서류화 작업   1985 3 3② 

년 월 일 회칙 차 개정   1991 3 4 1③ 

년 월 일 회칙 차 개정   2000 3 9 2④ 

년 월 일 회칙 문서화 작업   2010 3 31⑤ 

년 월 일 차 개정하여 동년 월 일 발효   2014 11 13 3 , 11 20⑥ 

년 월 일 회칙 차 개정   2016 4 6 4 .⑦ 

최종수정 날짜 및 수정자 년 월 일 숭실사격회 회장 기 강태석: 2014 11 20 26



會 則

崇實大學校 射擊會


